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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348호

직원보수규정

확 정 일 ： 2025년 12월 19일

시 행 일 ： 2026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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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사유

○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

3.0% 범위 내 기준연봉표 변경

○ 직무 중심 보수체계 고도화

○ 공사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

연금규약 등에 의거 조항 및 문구 조정

○ 상위법령 및 정부 지침 준수

2. 주요골자

○ 기준연봉 범위표 변경 (별표1)

○ 기준연봉표 변경 (별표2, 별표3)

○ 직무급표 변경 (별표8)

○ 징계자 보수 등 기준 개정 (제14조, 제15조)

○ 조항 신설 (제29조, 제34조)

○ 문구 정비 등 (제2조, 제4조, 제5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별표4, 별표6)

○ 5급 대졸공채 신입사원 초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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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2조제1항 각호의 “성과조정급”을 “직무성과조정급”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의 “성과조정급”을 “직무성과조정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휴직직원, 정직·강등직원”을 “휴직직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전액”을 삭제하고,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기본월봉을 포함한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본문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를 삭제하고, 단서 중 “성과연봉 및

부가급여”를 “부가급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자산운용기본방침과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를 “관한 사항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의2에서 정한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퇴직연금제도

운용부서에서 방침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호, 제3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중 “분기 1회 정기적으로”를 “제31조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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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 심의가

효과적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면 심의할 수 있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8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① 「채용시행세칙」제8조에 따라 채용된 5급 직원의 경우

5급 재직기간에 한하여 별표2의 기준연봉표에 연 24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규정 제331호(2025.02.28.)로 개정된 동 규정의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부터

별표8의 직무급에서 25만원을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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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개정 2012.12.27, 2016.05.27, 2016.11.25.,

2017.06.29., 2025.12.19.>

1～2급 직원 기준연봉 범위표

직급 상한액 하한액

1급 112,043,950 67,149,840

2급 101,562,720 55,711,24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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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13.12.27, 2016.05.27, 2016.12.20,
2017.06.29, 2017.12.20, 2018.12.19, 2019.12.28, 2021.12.17. 2022.12.16.,
2023.12.27., 2024.12.20., 2025.12.19.>

3～5급 직원과 6급 사무직·기술직 직원 기준연봉표

직급
등급 3급 4급 5급 6급

1 48,285,720 40,395,840 34,937,040 29,606,040

2 49,629,600 41,492,160 35,917,680 30,389,040

3 50,973,480 42,588,480 36,898,320 31,172,040

4 52,317,360 43,684,800 37,878,960 31,955,040

5 53,661,240 44,781,120 38,859,600 32,738,040

6 55,005,120 45,877,440 39,840,240 33,521,040

7 56,349,000 46,973,760 40,820,880 34,304,040

8 57,692,880 48,070,080 41,801,520 35,087,040

9 59,036,760 49,166,400 42,782,160 35,870,040

10 60,380,640 50,262,720 43,762,800 36,653,040

11 61,724,520 51,359,040 44,743,440 37,436,040

12 63,068,400 52,455,360 45,724,080 38,219,040

13 64,412,280 53,551,680 46,704,720 39,002,040

14 65,756,160 54,648,000 47,685,360 39,785,040

15 67,100,040 55,991,880 48,666,000 40,568,040

16 68,443,920 57,335,760 49,646,640 41,351,040

17 69,787,800 58,679,640 50,627,280 42,134,040

18 71,131,680 60,023,520 51,607,920 42,917,040

19 72,475,560 61,367,400 52,588,560 43,700,040

20 73,819,440 62,711,280 53,569,200 44,483,04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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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제4조제1항제3호 관련) <개정 2013.12.27, 2016.05.27, 2016.12.20,
2017.02.21, 2017.06.29, 2017.12.20, 2018.12.19, 2019.12.28, 2021.12.17.
2022.12.16., 2023.12.27., 2024.12.20., 2025.12.19.>

종전 6급 기능직 직원 기준연봉표

직급

호봉
6급1등급 6급2등급

1 29,763,480 27,372,840
2 30,744,120 28,155,840
3 31,724,760 28,938,840
4 32,705,400 29,721,840
5 33,686,040 30,504,840
6 34,666,680 31,287,840
7 35,647,320 32,070,840
8 36,627,960 32,853,840
9 37,608,600 33,636,840
10 38,589,240 34,419,840
11 39,569,880 35,202,840
12 40,550,520 35,985,840
13 41,531,160 36,768,840
14 42,511,800 37,551,840
15 43,492,440 38,334,840
16 44,473,080 39,117,840
17 45,453,720 39,900,840
18 46,434,360 40,683,840
19 47,415,000 41,466,840
20 48,395,640 42,249,840
21 49,376,280 43,032,840
22 50,356,920 43,815,840
23 51,489,960 44,598,840
24 52,623,000 45,381,840
25 53,756,040 46,164,840
26 54,889,080 46,947,840
27 56,022,120 47,730,840
28 57,155,160 48,513,840
29 58,288,200 49,296,840
30 59,421,240 50,079,84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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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13.12.27, 2016.05.27, 2016.11.25. 2017.12.20,
2018.12.19., 2021.12.17., 2022.12.16., 2023.12.27., 2024.01.26., 2025.02.28., 2025.12.19.>

부가급여 지급항목 및 그 지급기준

지급항목 지급기준 세부내용

1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2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3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4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1/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5 특수지근무수당 기본월봉×6% 도서지역(제주도등)에 근무하는 6급이상 직원에게 지
급한다.

6 기술수당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등 소지자로서 사장이 따로 지정하는 3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격증을 2개이상 소지한 직원에게는 그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기술사 :월144,000원
기술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 합격자

기사 :월58,000원
기사, 공인중개사, 물류관리사, 정학예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환지사, 사회복지사 1급, 주거복지사
(국가공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월47,000원 준학예사

산업기사 : 월55,000원 산업기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

기능장 :월85,000원 6급 직원으로서 자격증 소지자

기능사․기능사보:월28,000원 6급 직원으로서 자격증 소지자

7 특수업무수당

특수시설물관리자 :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증소지자 또
는 관계법령상 교육이수자 :월
55,000원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또는 관계법령상 교육이수자 :
월 31,000원

관계법령에 의거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시설물
관리자로 선임되어 관계기관에 신고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이를 사장이 따로 정한다.

유해위험종사자 :월50,000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된 유해위
험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중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직
원에게 지급한다.

전산업무종사자
- 전산일반 : 월 50,000원
- 정보보안 : 월 70,000원

전산업무 종사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출납업무종사자 :월38,000원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월55,000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8 정근수당 기본월봉의 30%
지급일 현재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
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9 자녀수당

첫째 자녀는 월 50,000월,
둘째 자녀는 월 80,000원,
셋째 자녀부터는 1자녀당
월 120,000원

첫째자녀부터 지급하며,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신
고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10 중고자녀학자금 실비 복지후생규정에 따른다.

11 기타복리후생비 복지후생규정에따름 복지후생규정에 따른다.

12 직무수당 월100,000원 이상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3 업무대행수당 월200,000원 한도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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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제12조제2호 관련) <개정 2014.06.27., 2024.01.26., 2025.12.19.>

일반질병 및 유학 휴직자 보수기준표

구분 연봉
부가급여

자녀수당 정근수당

일반질병
휴직

1년이하 60%
1년~2년 40%

1년이하 70%
1년~2년 50%

-

유학
휴직

2년까지 40% 2년까지 50%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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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제4조제4항 관련) <개정 2022.12.16, 2023.02.21., 2023.12.27., 2024.12.20.,

2025.02.28., 2025.12.19.>

직무급표

직무그룹 직무등급 금액

R1

1등급 9,826

2등급 9,274

3등급 8,734

4등급 5,734

5등급 5,182

6등급 3,142

R2

7등급 9,118

8등급 8,650

9등급 5,650

10등급 5,170

11등급 4,702

12등급 3,034

R3 이하

13등급 5,698

14등급 3,658

15등급 2,698

16등급 1,930

(단위 : 천원/년)

※ 간부직 직무그룹(R1, R2)의 직무급 관련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비간부직 직무그룹(R3 이하)의 직무급은 노사합의된 방법으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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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조(정의및적용범위) ①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2. "기준연봉"이란개인별로연봉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성과조정급
또는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의3. "성과조정급"이란 직무역량평가
등에 따라 기준연봉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본연봉) 기준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개인별등급승급분등을성과조정급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과조정급의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 및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정의및적용범위) ①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2. "기준연봉"이란개인별로연봉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직무성과조정급
또는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의3. "직무성과조정급"이란 직무
역량평가등에따라기준연봉에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본연봉) 기준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개인별 등급승급분 등을 직무
성과조정급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직무성과조정급의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 및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용어 변경

제5조(성과연봉)

② …(생략)…. 다만, 휴직직원, 정직·

강등직원 및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그 처분기간 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기간을제외하고일할정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성과연봉)

② …(생략)…. 다만, 휴직직원 및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그 처분기간

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문구 정비

제14조(징계처분 받은 직원의 보수)

②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그 처분기간 중 기본

월봉을 포함한 일체의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에 의하여 강등처분을 받은

제14조(징계처분 받은 직원의 보수)

②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그 처분기간 중 기본

월봉을포함한일체의보수를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에 의하여 강등처분을 받은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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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사 유
직원의 보수는 강등 전 기본연봉에서

기본월봉의 2분의 1을 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직원의 보수는 강등 전 기본연봉에서

기본월봉의 2분의 1을 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기본월봉을 포함한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 기준으로 미지급 또는 감액된

보수를 산정하여 소급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적급에 속하는

성과연봉 및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 기준으로 미지

급 또는 감액된 보수를 산정하여 소

급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적

급에 속하는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기관 사례 및

판례 반영

제27조(퇴직연금제도의 운영)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포함한퇴직연금규약을제30조의

퇴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되,

적립금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자산운용기본방침과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7조(퇴직연금제도의 운영)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포함한퇴직연금규약을제30조의

퇴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되,

적립금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의2

에서 정한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적립금운용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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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퇴직연금제도의 변경)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가입한 직원은 재직중에 원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가입할 수 있다.

<신설>

제29조(퇴직연금제도의 변경)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가입한 직원은 재직중에 원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퇴직연금제도

운용부서에서 방침으로 정한다.

퇴직연금규약에

의거 제도 전환

기준 및 절차

수립 부서 문구

신설

제3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퇴직연금 운용실적 및 재정

건전성 평가

2. 퇴직연금 자산배분 전략

3. 퇴직연금 사업자 및 사업자규모의

변경

4. 그 밖에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삭제 >

2. < 삭제 >

3. 퇴직연금 사업자 및 사업자규모의

변경

4. 그 밖에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적립금운용에

관한 기능 삭제

제34조(회의소집)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제34조(회의소집)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1조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

발생 시 개최하되,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

심의가 효과적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 조정

및 서면심의 문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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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4조제1항제1호 관련)

1～2급 직원 기준연봉 범위표

직급 상한액 하한액

1급 112,043,950 58,649,660

2급 95,980,560 44,073,840

(단위 : 원)

[별표1](제4조제1항제1호 관련)

1～2급 직원 기준연봉 범위표

직급 상한액 하한액

1급 112,043,950 67,149,840

2급 101,562,720 55,711,240

(단위 : 원)

기준연봉 범위표

변경

[별표2](제4조제1항제2호 관련)

3～5급 직원과 6급 사무직·기술직

직원 기준연봉표

직급
등급 3급 4급 5급 6급

1 46,462,080 38,830,920 33,872,640 28,785,960

2 47,805,960 39,927,240 34,853,28029,568,960

3 49,149,840 41,023,560 35,833,92030,351,960

4 50,493,720 42,119,880 36,814,56031,134,960

5 51,837,600 43,216,200 37,795,20031,917,960

6 53,181,480 44,312,520 38,775,84032,700,960

7 54,525,360 45,408,840 39,756,48033,483,960

8 55,869,240 46,505,160 40,737,12034,266,960

9 57,213,120 47,601,480 41,717,76035,049,960

10 58,557,000 48,697,800 42,698,40035,832,960

11 59,900,880 49,794,120 43,679,04036,615,960

12 61,244,760 50,890,440 44,659,68037,398,960

13 62,588,640 51,986,760 45,640,32038,181,960

14 63,932,520 53,083,080 46,620,96038,964,960

15 65,276,400 54,426,960 47,601,60039,747,960

16 66,620,280 55,770,840 48,582,24040,530,960

17 67,964,160 57,114,720 49,562,88041,313,960

18 69,308,040 58,458,600 50,543,52042,096,960

19 70,651,920 59,802,480 51,524,16042,879,960

20 71,995,800 61,146,360 52,504,80043,662,960

(단위 : 원)

[별표2](제4조제1항제2호 관련)

3～5급 직원과 6급 사무직·기술직

직원 기준연봉표

직급
등급 3급 4급 5급 6급

1 48,285,720 40,395,840 34,937,040 29,606,040

2 49,629,600 41,492,160 35,917,680 30,389,040

3 50,973,480 42,588,480 36,898,320 31,172,040

4 52,317,360 43,684,800 37,878,960 31,955,040

5 53,661,240 44,781,120 38,859,600 32,738,040

6 55,005,120 45,877,440 39,840,240 33,521,040

7 56,349,000 46,973,760 40,820,880 34,304,040

8 57,692,880 48,070,080 41,801,520 35,087,040

9 59,036,760 49,166,400 42,782,160 35,870,040

10 60,380,640 50,262,720 43,762,800 36,653,040

11 61,724,520 51,359,040 44,743,440 37,436,040

12 63,068,400 52,455,360 45,724,080 38,219,040

13 64,412,280 53,551,680 46,704,720 39,002,040

14 65,756,160 54,648,000 47,685,360 39,785,040

15 67,100,040 55,991,880 48,666,000 40,568,040

16 68,443,920 57,335,760 49,646,640 41,351,040

17 69,787,800 58,679,640 50,627,280 42,134,040

18 71,131,680 60,023,520 51,607,920 42,917,040

19 72,475,560 61,367,400 52,588,560 43,700,040

20 73,819,440 62,711,280 53,569,200 44,483,040

(단위 : 원)

기준연봉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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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종전 6급 기능직 직원 기준연봉표

직급

호봉
6급1등급 6급2등급

1 28,529,160 26,552,760
2 29,509,800 27,335,760
3 30,490,440 28,118,760
4 31,471,080 28,901,760
5 32,451,720 29,684,760
6 33,432,360 30,467,760
7 34,413,000 31,250,760
8 35,393,640 32,033,760
9 36,374,280 32,816,760
10 37,354,920 33,599,760
11 38,335,560 34,382,760
12 39,316,200 35,165,760
13 40,296,840 35,948,760
14 41,277,480 36,731,760
15 42,258,120 37,514,760
16 43,238,760 38,297,760
17 44,219,400 39,080,760
18 45,200,040 39,863,760
19 46,180,680 40,646,760
20 47,161,320 41,429,760
21 48,141,960 42,212,760
22 49,122,600 42,995,760
23 50,255,640 43,778,760
24 51,388,680 44,561,760
25 52,521,720 45,344,760
26 53,654,760 46,127,760
27 54,787,800 46,910,760
28 55,920,840 47,693,760
29 57,053,880 48,476,760
30 58,186,920 49,259,760

(단위 : 원)

[별표3](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종전 6급 기능직 직원 기준연봉표

직급

호봉
6급1등급 6급2등급

1 29,763,480 27,372,840
2 30,744,120 28,155,840
3 31,724,760 28,938,840
4 32,705,400 29,721,840
5 33,686,040 30,504,840
6 34,666,680 31,287,840
7 35,647,320 32,070,840
8 36,627,960 32,853,840
9 37,608,600 33,636,840
10 38,589,240 34,419,840
11 39,569,880 35,202,840
12 40,550,520 35,985,840
13 41,531,160 36,768,840
14 42,511,800 37,551,840
15 43,492,440 38,334,840
16 44,473,080 39,117,840
17 45,453,720 39,900,840
18 46,434,360 40,683,840
19 47,415,000 41,466,840
20 48,395,640 42,249,840
21 49,376,280 43,032,840
22 50,356,920 43,815,840
23 51,489,960 44,598,840
24 52,623,000 45,381,840
25 53,756,040 46,164,840
26 54,889,080 46,947,840
27 56,022,120 47,730,840
28 57,155,160 48,513,840
29 58,288,200 49,296,840
30 59,421,240 50,079,840

(단위 : 원)

기준연봉표 변경

[별표4](제6조제1항 관련)

부가급여 지급항목 및 그 지급기준

지급항목 지급기준 세부내용

1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1.5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른다

2
휴일
근무수당

통상임금×1.5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른다

3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0.5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른다

4
연차
휴가수당

통상임금×1/209
×8시간×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른다

…(생략)…

13 <신설> <신설> <신설>

[별표4](제6조제1항 관련)

부가급여 지급항목 및 그 지급기준

지급항목 지급기준 세부내용

1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1.5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른다.

2
휴일
근무수당

통상임금×1.5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른다.

3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0.5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른다.

4
연차
휴가수당

통상임금×1/209
×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른다.

…(생략)…

13
업무
대행수당

월200,000원
한도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사장이
따로 정한다.

수당 신설 및

문구 정비



- 16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6](제12조제2호 관련)
일반질병 및 유학 휴직자 보수기준표

구분 연봉

부가급여

자녀수당
중고생자녀학자금

정근수당

일반질병
휴직

1년이하 60%
1년~2년 40%

1년이하 70%
1년~2년 50%

-

유학
휴직

2년까지 40% 2년까지 50% 전액 지급

[별표6](제12조제2호 관련)
일반질병 및 유학 휴직자 보수기준표

구분 연봉
부가급여

자녀수당 정근수당

일반질병
휴직

1년이하 60%
1년~2년 40%

1년이하 70%
1년~2년 50%

-

유학
휴직

2년까지 40% 2년까지 50% 전액 지급

문구 정비

[별표8](제4조제4항 관련)

직무급표

직무등급 1급 2급

1등급 6,082 5,492

2등급 5,537 5,017

3등급 4,992 4,542

4등급 4,447 4,067

5등급 3,902 3,592

6등급 1,350 1,350

3급 이하

7등급 3,190

8등급 1,390

9등급 790

10등급 250

(단위: 천원/년)

※ 1,2급 직원의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1,2급 직원 중 직무 미수행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3급 이하 직원의 직무급은 노사합의된 방법으로

별도로 정한다.

[별표8](제4조제4항 관련)

직무급표

직무그룹 직무등급 금액

R1

1등급 9,826

2등급 9,274

3등급 8,734

4등급 5,734

5등급 5,182

6등급 3,142

R2

7등급 9,118

8등급 8,650

9등급 5,650

10등급 5,170

11등급 4,702

12등급 3,034

R3 이하

13등급 5,698

14등급 3,658

15등급 2,698

16등급 1,930

(단위 : 천원/년)

※ 간부직 직무그룹(R1, R2)의 직무급 관련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비간부직 직무그룹(R3 이하)의 직무급은 노사합의된

방법으로 별도로 정한다.

직무급 금액 인상

및 직무급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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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수규정

개정 2025.02.28. 규정 제331호

개정 2025.12.19. 규정 제3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

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7.〉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부가급여와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근로 및 성과의 대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연봉과 성과연봉의 합계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준연봉과 직무급을 합한 금액으로, 직원의 재

직기간 및 역량과 직무에 따라 결정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16.05.27.>

3의2. “기준연봉”이란 개인별로 연봉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직무성과조정급 또는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12.16., 2025.12.19.>

3의3. “직무성과조정급”이란 직무역량평가 등에 따라 기준연봉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05.27., 2025.12.19.>

3의4. “직무급”이란 개인별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반영한 직무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05.27.>

3의5. <삭제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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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연봉”이란 직원이 속한 부서와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하며,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기타성과급을 포

함한다.<개정 2016.05.27.>

4의2. “기타성과급”이란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외에 성과연봉

비중 확대를 위해 부가급여 등에서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차등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05.27.>

5. “부가급여”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

리후생비를 말한다.

6. “수당”이란 직무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7. “복리후생비”란 직원 및 그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하

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8. “기본월봉”이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9. <삭제 2016.05.27.>

10. “평균임금”이란 퇴직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로 다음 각 목

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퇴직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까지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

된 기본월봉과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 다만,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은 통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퇴직직전일로부터 최종 1년까지 가목의 월 단위로 지급된 보

수가 아닌 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성과연

봉 및 부가급여(복리후생비는 제외한다)를 합산하여 12등분한 금

액.<개정 2014.08.20, 2014.09.30, 2019.12.28.>

11. <삭제 2016.05.27.>

12. “임금피크제”란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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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정은 일반직원, 전문위원, 별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

정 2020.08.28.>

제3조(연봉등급 및 승급) ① 직원의 연봉등급부여는「인사규정」제12

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다만, 승진임용후의 보수가 승진하기 직전의 보

수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승진하기 직전의 보수와 동일한 보수에 해당

하는 등급을 부여하며, 동일한 보수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

진하기 직전의 보수보다 높은 금액의 등급을 승진 임용할 때의 등급으로

한다.<개정 2017.06.29.>

② 직원의 등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신규채용자의 승

급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제24조에 따른다.<신설 2017.06.29.>

③「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가등급을 부여받은 직원의

기본연봉은 해당 직급의 최고등급과 직전등급간의 차액을 더한 금액으

로 한다.<신설 2017.06.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1급 및 2급 직원의 연봉부여 등에 대

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6.29.>

⑤ <삭제 2017.06.29.>

⑥ <삭제 2017.06.29.>

⑦ <삭제 2017.06.29.>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기본연봉) ① 기준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16.>

1. 1～2급 직원의 기준연봉 범위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17.06.29.>

2. 3～5급 직원과 6급 사무직․기술직 직원의 기준연봉은 별표2와 같

다.<신설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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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른 종전 6급 기능직 직원의 기준

연봉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7.06.29, 개정 2018.12.19.>

② 개인별 등급승급분 등을 직무성과조정급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직무

성과조정급의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 및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06.29., 2025.12.19.>

③ <삭제 2017.06.29.>

④ 직원의 직무급은 별표8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12.16, 2023.02.21>

제4조의2(임금피크제 시행) 임금피크제는「직제규정」제5조의 일반

직원, 전문위원, 별정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적용기준, 임금지급률

등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8.28.>

제4조의3(6급직원의 기본연봉) <삭제 2017.06.29.>

① <삭제 2017.06.29.>

② <삭제 2017.06.29.>

③ <삭제 2017.06.29.>

④ <삭제 2017.06.29.>

제5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정부의 경영평가결과 및 공사의 내부평

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성과평가 및 차등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따로정한다. <개정 2017.06.29.>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의 분할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휴직직원 및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그 처분기간 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3.,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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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연봉 중 제수당이나 복리후생비에서 전환된 기타성과급의 차등지

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6.29.>

④ 성과급 지급에 있어 소속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8>

제6조(부가급여) ① 부가급여의 지급항목 및 그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

다. <개정 2018.12.19.>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 중 복리후생비의 종류는 「복지후생

규정」제8조에 따른다.

제7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① 보수는 월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1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과 복리후생비의 지급일은 사장이 따

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이전의 근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산․질병․재해․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는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급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계산기간 및 일할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

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를 일할금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월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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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이하 “일할계산”이라 한다)한다. <개

정 2016.11.25.>

제9조(직무대리직원의 보수) 직무대리의 인사명령을 받은 직원(직무

대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원에 한한다)의 보수는 그 직원의 기본

연봉에 2%를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추가한 금액은 성과연봉

또는 부가급여 산정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개정 2013.10.25.>

제10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 채용직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

2. 승진․복직․직위해제․감봉․정직․강등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

로부터 일할계산한다. <개정 2015.10.23.>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달의 보수를 일할계산한다. 단, 다

음 각 목의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0.>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한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7.12.20.>

나. 5년 이상 재직 직원이 월 중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다만, 퇴직과 동시에 공사 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직원, 징

계로 면직된 직원 및 수습기간 중 해임된 직원에 대하여는 발령일

까지 일할계산한다. <신설 2017.12.20.>

4. 인사이동직원 및 파견직원은 그 발령일이 그달 10일 이전일 때

에는 신임지에서 지급하고 그달 11일 이후일 때에는 전임지에서 지

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급지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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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결근직원의 보수) ① 「취업규칙」제15조에 따라 결근신고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 일수를 초

과하는 경우에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9.30>

② 무계결근한 직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휴직직원의 보수) 휴직중인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12.19.>

2.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이하 ‘일반질

병휴직’이라 한다)한 직원과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이하 ‘유학휴직’이라 한다)한 직원의 보수는 별표6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06.2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휴직의 경우 휴직발령일부터 복직전일까지

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6.27>

제13조(직위해제직원의 보수) ① 직원이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의 다

음 각 호의 보수의 감액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52조의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 기본월봉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개정 2018.12.19., 2021.11.03.>

2.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기본월봉

의 10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개정 2020.08.28., 2021.11.03.>

3.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기본월봉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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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5를 감액하여 지급 <신설 2021.11.03.>

4.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신설

2021.11.03.>

②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이 무

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

정 2021.03.26.>

③ 수사의뢰 되어 직위 해제된 직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

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9.>

제14조(징계처분 받은 직원의 보수) ① 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처분 1개월 마다 기본월봉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3.>

②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그 처분기간 중 기본월봉을

포함한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3, 2016.11.25.,

2023.09.22., 2025.12.19.>

③ 징계에 의하여 강등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강등 전 기본연봉

에서 기본월봉의 2분의 1을 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기본월봉을 포함한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5.27., 2025.12.19.>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 기준으로

미지급 또는 감액된 보수를 산정하여 소급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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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급에속하는부가급여는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2016.05.27., 2025.12.19.>

제16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면직된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퇴직급여

제1절 총칙

제17조(적용범위) 이 장은 직원의 신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8조(퇴직급여제도의 선택) 직원은 그 신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하여야 한다.

1.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제19조(퇴직급여지급) ① 퇴직급여액의 산출은 이 장 제2절과 제3절

에 따른다.

②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

급여액에 별표5의 명예퇴직급여 지급액 산정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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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라 희망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

급여액에 평균임금의 45퍼센트 또는 기본월봉 중 높은 금액의 6개월

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삭제 <개정 2014.09.30>

제20조 삭제 <개정 2014.06.27>

제21조(퇴직급여의 지급신청 및 수령권자) ① 퇴직급여의 지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의 수령권은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권자가 갖는다.

제22조(소멸시효)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

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

된다.

제2절 퇴직금제도

제23조(퇴직금의 산정) ①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0.25.>

② 휴직, 병가, 그 밖의 사유(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위행위 제외)로 인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이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퇴직급여액보다 감소되는 직원의 평균임금은 그 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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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퇴직금 최저지급액)

이 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저 지급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18>

제24조(근속기간의 산출) 근속기간의 계산은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

여 만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월수는 월할로 계산하되 1개월 미

만의 잔여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3.10.25.>

제25조(퇴직금의 지급 및 중간정산) ①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제3절 퇴직연금제도

제26조(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을 직

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사용할 수 있

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 대표

의 동의를 얻어 설정․운영한다.

제27조(퇴직연금제도의 운영)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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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30조의 퇴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되, 적립금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28., 2025.12.19.>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 규약을 위원회가 작성하여 이에 따

라 운영한다.<개정 2019.12.28.>

③ 그 밖의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8조(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퇴직

연금사업자의 선정기준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다.

제29조(퇴직연금제도의 변경)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가입한 직원은 재직중에 원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퇴직연금제도

운용부서에서 방침으로 정한다.

제4절 퇴직연금위원회

제30조(목적) 공사의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3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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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삭제 2025.12.19. >

2. < 삭제 2025.12.19. >

3. 퇴직연금 사업자 및 사업자규모의 변경

4. 그 밖에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

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퇴직급여제도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사자금 운

용부서장, 예산부서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하

며, 필요한 경우 사외 위원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1조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 발생 시 개최하되,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

심의가 효과적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35조(의사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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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퇴

직급여제도 주관부서 직원 중 간사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3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38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보수)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단수처리) 보수계산시 10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절상한다.

제40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및 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 사규를 준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의 관련 규정 및 이 규

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부칙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의 특례 등) 공사의 퇴직급여, 명예퇴직급여,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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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차휴가수당 및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최초 기산일은 한국

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입사일 또는 중간 정산일을 초일로 본다.

제3조(연봉등급부여 및 승급 등의 특례) 공사설립 이후 직원의 최초

연봉등급부여 및 승급은 종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개인별

연봉등급․승급시기․보수체계․승진체계․근속연수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하여 직원간 불균형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

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1.12.>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8.>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3.>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4 제

9호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09년 2월 25일 이후 입사하여 별표3의 기본연봉표를

적용받는 직원은 별표3의 삭제에 따라 별표2의 기본연봉표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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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칙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7급 직원의 6급으로 직급 일원화에 따른 보수통합에

따라 별표3의 기본연봉표를 적용받게 되는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직제

규정(규정 제89호) 시행일(2013. 1.29)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4 제

6호란 및 제8호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이 규정

시행당시 휴직중인 직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31일까지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09.30>

부칙 <2014.08.20.>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 시행전의 근속기간

에 해당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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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09.30.>

이 규정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28.>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3.>

이 규정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27.>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8조제

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20.>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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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29.>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0조

제3호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증가 금액은 2018년 7월 이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2019.12.28.>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28.>

이 규정은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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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직위해제 중인 직원의 보수

는 시행일부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12.17>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4

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개정일 당시 5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 중 「인

사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 5급으로 임용된 직원이 「인사규정 시

행세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 「직원보수

규정」제14조 제3항에 따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는 종전 보수규정

별표2를 따른다. 다만, 5급 1호봉에 대한 종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간

차이만큼 인상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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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02.2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22.>

이 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4 및 별표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0.>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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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8의 최저 직무등급(10등급)의 직무급을 하한으로

지급한다.

부칙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8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① 「채용시행세칙」제8조에 따라 채용된 5급 직원의

경우 5급 재직기간에 한하여 별표2의 기준연봉표에 연 24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규정 제331호(2025.02.28.)로 개정된 동 규정의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부터 별표8의 직무급에서 25만원을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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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개정 2012.12.27, 2016.05.27, 2016.11.25.,

2017.06.29., 2025.12.19.>

1～2급 직원 기준연봉 범위표

직급 상한액 하한액

1급 112,043,950 67,149,840

2급 101,562,720 55,711,240

(단위 : 원)

[별표1의2](제4조제3항 관련) <삭제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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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제4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13.12.27, 2016.05.27, 2016.12.20,
2017.06.29, 2017.12.20, 2018.12.19, 2019.12.28, 2021.12.17. 2022.12.16.,
2023.12.27., 2024.12.20., 2025.12.19.>

3～5급 직원과 6급 사무직·기술직 직원 기준연봉표

직급
등급 3급 4급 5급 6급

1 48,285,720 40,395,840 34,937,040 29,606,040

2 49,629,600 41,492,160 35,917,680 30,389,040

3 50,973,480 42,588,480 36,898,320 31,172,040

4 52,317,360 43,684,800 37,878,960 31,955,040

5 53,661,240 44,781,120 38,859,600 32,738,040

6 55,005,120 45,877,440 39,840,240 33,521,040

7 56,349,000 46,973,760 40,820,880 34,304,040

8 57,692,880 48,070,080 41,801,520 35,087,040

9 59,036,760 49,166,400 42,782,160 35,870,040

10 60,380,640 50,262,720 43,762,800 36,653,040

11 61,724,520 51,359,040 44,743,440 37,436,040

12 63,068,400 52,455,360 45,724,080 38,219,040

13 64,412,280 53,551,680 46,704,720 39,002,040

14 65,756,160 54,648,000 47,685,360 39,785,040

15 67,100,040 55,991,880 48,666,000 40,568,040

16 68,443,920 57,335,760 49,646,640 41,351,040

17 69,787,800 58,679,640 50,627,280 42,134,040

18 71,131,680 60,023,520 51,607,920 42,917,040

19 72,475,560 61,367,400 52,588,560 43,700,040

20 73,819,440 62,711,280 53,569,200 44,483,04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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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제4조제1항제3호 관련) <개정 2013.12.27, 2016.05.27, 2016.12.20,
2017.02.21, 2017.06.29, 2017.12.20, 2018.12.19, 2019.12.28, 2021.12.17.
2022.12.16., 2023.12.27., 2024.12.20., 2025.12.19.>

종전 6급 기능직 직원 기준연봉표

직급

호봉
6급1등급 6급2등급

1 29,763,480 27,372,840
2 30,744,120 28,155,840
3 31,724,760 28,938,840
4 32,705,400 29,721,840
5 33,686,040 30,504,840
6 34,666,680 31,287,840
7 35,647,320 32,070,840
8 36,627,960 32,853,840
9 37,608,600 33,636,840
10 38,589,240 34,419,840
11 39,569,880 35,202,840
12 40,550,520 35,985,840
13 41,531,160 36,768,840
14 42,511,800 37,551,840
15 43,492,440 38,334,840
16 44,473,080 39,117,840
17 45,453,720 39,900,840
18 46,434,360 40,683,840
19 47,415,000 41,466,840
20 48,395,640 42,249,840
21 49,376,280 43,032,840
22 50,356,920 43,815,840
23 51,489,960 44,598,840
24 52,623,000 45,381,840
25 53,756,040 46,164,840
26 54,889,080 46,947,840
27 56,022,120 47,730,840
28 57,155,160 48,513,840
29 58,288,200 49,296,840
30 59,421,240 50,079,84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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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13.12.27, 2016.05.27, 2016.11.25. 2017.12.20,
2018.12.19., 2021.12.17., 2022.12.16., 2023.12.27., 2024.01.26., 2025.02.28., 2025.12.19.>

부가급여 지급항목 및 그 지급기준

지급항목 지급기준 세부내용

1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2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3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4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1/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5 특수지근무수당 기본월봉×6% 도서지역(제주도등)에 근무하는 6급이상 직원에게 지
급한다.

6 기술수당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등 소지자로서 사장이 따로 지정하는 3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격증을 2개이상 소지한 직원에게는 그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기술사 :월144,000원
기술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 합격자

기사 :월58,000원
기사, 공인중개사, 물류관리사, 정학예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환지사, 사회복지사 1급, 주거복지사
(국가공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월47,000원 준학예사

산업기사 : 월55,000원 산업기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

기능장 :월85,000원 6급 직원으로서 자격증 소지자

기능사․기능사보:월28,000원 6급 직원으로서 자격증 소지자

7 특수업무수당

특수시설물관리자 :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증소지자 또
는 관계법령상 교육이수자 :월
55,000원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또는 관계법령상 교육이수자 :
월 31,000원

관계법령에 의거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시설물
관리자로 선임되어 관계기관에 신고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이를 사장이 따로 정한다.

유해위험종사자 :월50,000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된 유해위
험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중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직
원에게 지급한다.

전산업무종사자
- 전산일반 : 월 50,000원
- 정보보안 : 월 70,000원

전산업무 종사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출납업무종사자 :월38,000원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월55,000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8 정근수당 기본월봉의 30%
지급일 현재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
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9 자녀수당

첫째 자녀는 월 50,000월,
둘째 자녀는 월 80,000원,
셋째 자녀부터는 1자녀당
월 120,000원

첫째자녀부터 지급하며,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신
고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10 중고자녀학자금 실비 복지후생규정에 따른다.

11 기타복리후생비 복지후생규정에따름 복지후생규정에 따른다.

12 직무수당 월100,000원 이상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3 업무대행수당 월200,000원 한도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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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제19조제2항 관련)

명예퇴직급여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1. 1년초과
5년이내

평균임금의 45% 또는
기본월봉 중 높은 금액

Ⅹ
1

Ⅹ 정년잔여월수
2

2. 5년초과
10년이내

평균임금의 45% 또는
기본월봉 중 높은 금액

Ⅹ
1

Ⅹ (정년잔여월수- 60개월)
4

※ 산정기준 : 정년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명예퇴직급여 지급액은 위표 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

할 경우의 잔여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별표6](제12조제2호 관련) <개정 2014.06.27., 2024.01.26., 2025.12.19.>

일반질병 및 유학 휴직자 보수기준표

구분 연봉
부가급여

자녀수당 정근수당

일반질병
휴직

1년이하 60%
1년~2년 40%

1년이하 70%
1년~2년 50%

-

유학
휴직

2년까지 40% 2년까지 50% 전액 지급

[별표7](제5조제1항 관련) <삭제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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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제4조제4항 관련) <개정 2022.12.16, 2023.02.21., 2023.12.27., 2024.12.20.,

2025.02.28., 2025.12.19.>

직무급표

직무그룹 직무등급 금액

R1

1등급 9,826

2등급 9,274

3등급 8,734

4등급 5,734

5등급 5,182

6등급 3,142

R2

7등급 9,118

8등급 8,650

9등급 5,650

10등급 5,170

11등급 4,702

12등급 3,034

R3 이하

13등급 5,698

14등급 3,658

15등급 2,698

16등급 1,930

(단위 : 천원/년)

※ 간부직 직무그룹(R1, R2)의 직무급 관련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비간부직 직무그룹(R3 이하)의 직무급은 노사합의된 방법으로 별도로 정한다.


